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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조사 및 계획
2.1일반사항

  지반조사는 2.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, 보고서는 2.6의 규정에 따라 작

성하여야 한다.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,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계산을 포함한 

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(토질및기초)가 수행하여야 한다.

<의견>
2.1일반사항 내용중 ~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(토질및기초)’를 
「~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(토질·지질)」로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
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1. 엔지니아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(엔지니어링기술)에 의한 (별표1)에 
의거하면 「기술부문(토목부문) - 전문분야(토질·지질)」로 분류되어 있
음

2.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(건설기술인의 범위)는 (별표1)에 건설기
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「직무분야(토목) - 전문분야(토질·지
질)」로 규정되어 있음‘


